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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경제 부흥정책의 하나로 다자녀로 

인한 부모의 경제 활동 제약과 노동 시간 감소를 해결하기 위

해 정부 주도로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가족계획사업을 진행

하였다.1) 이러한 정책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1970년 합계

출산율이 4.5명이었으나 1984년에는 1.76명으로 낮아졌다.2) 

그 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사

회 변화로 인해 합계출산율은 더욱 낮아져 2005년에는 1.08

명으로 최저였다. 낮은 출산율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인

구 고령화로 이어져 정부 재정수지 악화, 고정자산 감소와 잠

재성장률 둔화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

다.3,4)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4)을 시행하여 점차 

출산율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2013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19

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5,6)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속 출산율 감소로 총 인구의 증가 폭이 빠르게 둔화되어 

2030년부터는 총인구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5) 가정

과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가 

출산율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국가 차원

의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7) 정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증가시키고 출산장려를 위해 2006년 중장기보육계획

인 새싹플랜(2006-2010)8)을 시작으로, 2008년 아이사랑플랜

(2009-2011)9)을 시행하며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나갔다. 2012

년에는 누리과정이라는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을 통해 모든 만 

5세 아동들에게 무상교육을 시행하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

지 않는 만 0-2세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10-20만 원을 지급하

고 있다.10)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저자들은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아

청소년정신과전문의사들의 입장에서 애착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인 0-3세 아동의 양육을 보육시설에서 하도록 지

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

다.10,11)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육정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보

육시설이나 보육 담당자의 질적인 관리나 영유아 건강과 발달

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사전 연구가 충분치 않았던 점과 경

제적 지원의 형평성 문제 및 재원 마련책 미비 등의 문제가 드

러나고 있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영유아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10,12)

이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산하 기획위원회와 대한신

경정신의학회 산하 정신건강정책연구소는 연속기획으로 영유

아 보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정책을 비교 분

석하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선진국의 영유아 보육

정책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영유아의 정신건강발달에 미칠 효과와 문제를 예측하고자 하

였으며, 향후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책 

과정 중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역사와 무상보육’,10) ‘북한의 

영유아 보육체계’13)에 대한 내용은 이미 출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정책 수립시기와 전개과정이 우리나라

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영국의 보육정책 부분을 비

교하였다. 영국은 1989년,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1990년 전후에 영국은 청장년층의 노동력 부족

으로 인해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늘면서 영유아 보육문제가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14) 따라서 

전반적인 영국의 보육제도 발달과 역사, 보육형태를 살펴보았

고, 그 중에서도 모든 아동들이 배경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공

평한 출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

된 통합서비스인 Sure Start Children’s Centres(SSCCs)를 중

점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SSCCs와 2007년에 시작된 우

리나라의 Dream Start Program(DSP)과 비교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갈 정책 방향

을 결정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찾아보았다. 

본      론

1. 영국 보육제도 발달 및 역사적 의의

전통적으로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을 지지하는 영국에서는 

아동교육과 보육에 대한 기본 책임이 부모와 가정에 있다고 

여겼으며, 아기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동의 교육, 건강, 

발달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보육이념을 중시하였다.14,15) 18

larities, such as maternal responsibility for parenting and household issues. Like Korea, the need for UK childcare facilities in-
creased in the 1990’s in response to market recovery and associated increase in female employment. Among the new policies in 
the UK, the Sure Start program has begun to provide integrated services for infants, particularly to those 0–4 years of age, who 
are vulnerable to social exclusion. Similar to the Dream Start program in Korea, it has been successful in providing family-relat-
ed services, resulting in improvements in problematic behaviors of children, enhanced parenting skills, and decreased rates of se-
verely injured children.

KEY WORDS：United KingdomㆍKoreaㆍChild CareㆍMental HealthㆍPovertyㆍ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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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말 산업혁명과 20세기 세계대전으로 여성의 취업기회가 

늘어나면서 어머니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자녀양육 필요

성이 생겨났다. 이러한 개념은 잠시 떠올랐다 사라졌는데, 이

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여성 노동력의 수요가 감소

하고, 2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로 인해 보육시설에서 아동양육을 

담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아교육 기관의 확장도 제한했기 

때문이다.16)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경기활성화

와 청년층 감소로 인하여 여성 취업이 늘어나면서 정치 및 경

제적 관점에서 보육체계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4) 그러

나,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다가 1997년 노동

당 Tony Blair의 집권으로 아동 빈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산하의 아동국(Ministry for Children)이 유아교육과 보육 서

비스를 총괄하고,17) 1998년 14세 이하의 아동과 16세까지의 

장애아를 위한 국가아동보육전략을 발표하며 획기적인 변화

를 추구하였다.18) 아동세액공제, 아동급여 증액, 보호자 수당, 

부모 휴가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돌아

가는 혜택을 늘려 줌으로써 부모 노동력 활용이 원활해졌다.19) 

정부는 추가로 50여만 명의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

록 보육할 수 있을 정도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경제적 지원

을 확대하였으며, 보육시설의 규제와 감사 책임을 통합하여 비

용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20)

2. 영국 보육제도의 연령기준 변경 및 후속 정책

영국은 전통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연령기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였다.14) 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보육서비스 제

공을 제한하였으며,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이고 

최저수준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정책을 고수했다.14,21) 당국

의 복지부서와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책임하에 매우 어려

운 상황에 있거나 위험에 처해 있는 3세 미만 아동에게 ‘사회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3세 미만 아동

의 약 2%만이 이러한 서비스 수혜 대상이었다.17) 3-4세 아동 

중 25%만이 예비초등학교와 같은 교육혜택을 제공받고,14,17) 

지역차가 있기는 하였으나 5-10세 아동의 경우 방과후 보육서

비스가 상당 부분 무상으로 제공되었으며 보육과 관련된 공

공재정을 확대하였다.14) 민간재정 지원 보육서비스가 증가하

였으나, 18-24개월 아동을 위한 시설은 거의 없다.22)

신노동당 집권이후 영국의 조기 보육 및 교육(Early Child-
hood Education and Care)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빠르게 늘

어났으나, 이런 교육들이 아동의 학업과 사회적 발달에 미치

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23) 따라서 영국 교육고용부는 

1997년부터 5년간 3-7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럽 최초의 대규

모 종단연구인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EPPE) 과제를 시행하였다.23) EPPE 연구결과 인지발달을 

위해서는 만 3세부터 유아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종일반이 반일반보다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하였

다.24) 이후 유아원 설립을 억제하고 유아학교(nursery school)

체제로 전환하면서, 1998년 9월 이후 모든 만 4세에게 제공되

던 시간제 무상교육이 만 3세까지 확대되어 현재 모든 3-4세 

유아를 위해 시간제 무상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25) 아동들은 

3-4세부터 초등학교 내의 유아학교나 놀이집단(play group)에 

다니고, 4세에는 초등학교의 예비학급(reception class)으로 

이동한다.17) 만 5세가 되면 아동은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에 의

해 운영되는 초등학교내의 예비학급(reception class)이나 초등

학교(primary class)에 다니게 되며, 학교와의 연계하에 학교

일과 전후로 서비스기관을 이용한다.17)

3. 영국의 조기 보육 및 교육의 유형과 현황

교육기술부와 지역교육청이 영국의 조기 보육 및 교육을 담

당하였으나, 2007년부터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로 개편되면서 과거 교육기

술부의 기능과 함께 청소년과 가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

다. 조기 보육 및 교육 서비스는 크게 ‘childcare total’과 ‘early 

years total’로 나눌 수 있다. ‘childcare total’은 1) 종일제 보육

시설(full-day care), 2) 기간제 보육시설(sessional day care), 3) 

아동센터(children’s centres), 4) 방과후 보육(out-of-school 

childcare), 5) 가정방문 아이돌봄(childminders) 프로그램이 

있다. ‘Early years total’에는 1) 초등학교 부설 유아학교(nur-
sery school), 2) 초등학교 부설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

(primary schools with reception and nursery classes), 3) 유아

학급 없는 초등학교 내의 초등예비학급(primary schools with 

reception but no nursery classes)으로 나눌 수 있다(Table 1).26) 

각 프로그램은 내용별로 인적자원, 서비스 내용이 다르다. 각 

프로그램은 유형과 자체 규정에 따라 교사 자격관리, 재정지원

에 대한 감사, 서비스 질 평가를 진행한다. 8세 이하의 아동을 

하루 2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교사자격제도가 적용되어, 국립 

자격 및 교육과정 관리국(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
thority, QCA)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모든 기관은 3년마

다 교육표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17)

4. 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국의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사회적 소외자 예방이 핵심 장기 전략인 신노동당은 소외 

지역 계층의 자녀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범죄, 

실직, 미성년자 임신 등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성인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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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27) 이러

한 취지를 배경으로 1999년부터 시작된 Sure Start Local Pro-
grammes(SSLPs)는 아동빈곤을 퇴치하고 범부처 간의 협력

을 통하여 극빈지역 아동과 가족을 중심으로 보육, 교육, 보

건, 부모 및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

하였다.28) SSLPs는 2003년까지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524개 지역에 설치되었고, 초기 정착은 성공적이었다.29) 

이후 정부는 2004년 ‘부모를 위한 선택, 아동을 위한 최고의 

시작’이라는 표제하에 ‘아동보육 10년 전략’을 수립하여 부모

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도록 돕고, 교사의 자격 구조를 

강화하여 고급 인력을 배치하며, 세금감면을 통해 비용적 부

담을 더는 등 아동의 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도모하였다.30) 이

와 함께 SSLPs의 집행 기관을 지방정부로 이전하여 SSCCs

로 명칭을 바꾸며 영국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영국 정부는 

2008년까지 2,500개, 2010년까지 3,500개의 SSCCs를 설립

하겠다고 발표하였다.29)

SSCCs는 출산 전부터 14세(장애아동일 경우 16세)까지의 

아동과 가족31)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사회적 배제 집단의 

0-4세 영유아에게 중점을 뒀다. 이 시기가 아동 발달에 중요

하고 환경에 더 취약하며, 후기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32) 따라서 아동에게 인

생의 시작점에서 최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며, 가정에

서와 이후 학교에서의 성장을 위해서 신체적, 지적, 사회적, 그

리고 정서적 발전을 이루도록 돕는다.33) 특히 사회적, 경제적

으로 가장 불이익을 받는 영국 내 최하위 20% 계층의 아동

이 주요 대상이다.34) 이는 아동 빈곤 감소라는 SSCCs의 핵심 

목표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지역 내 빈곤층을 중심으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박

Table 1. Results of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1 in the United Kingdom

Types Staff vs. children ratio Characteristics Number (%)

Full-day care 1 : 3 (<2 years old)

1 : 4 (2 years old)

1 : 8 (3–7 years old)

  (maximum : children 26 persons)

Children under 8 years old
For preschool children and children  
  with working parents 
Providing child care service for more than  
  4 hours/day 

   17,600 (16.3)

Sessional 1 : 3 (<2 years old)

1 : 4 (2 years old)

1 : 8 (3–7 years old)

  (maximum : 26 children)

Children under 8 years old
Providing child care service under  
  4 hours/day and under 5 times/week 

   7,900 (7.3)

After school clubs 1 : 8 Children under 3 or older years old
Providing various activities and child  
  care services during after-school

 10,000 (9.3)

Holiday clubs 1 : 8 Children under 3 or older years old
Providing schools and local shelters  
  during holidays

   7,900 (7.3)

Childminders 1 : 6 (1 : 12, if support staff)

Less under 5 years old than  
  4 children in 6 children 

Part-time or full-time child care service at home 
Preschool and school-age children 
Annual operating

   48,800 (45.2)

Childcare total    92,200 (85.4)

Nursery schools 1 : 10 (combined administration)

3 : 13 (non-combined administration)

Children older than or equal to 2 years of age  
  and under 5 years old
Providing almost half-day education services
Government funding

      400 (0.4)

Primary schools with  
  nursery and reception  
  classes

1 : 10 (combined administration)

3 : 13 (not combined administration)

Providing nursery & reception classes
Annual operating

   6,700 (6.2)

Primary schools with  
  reception but no  
  nursery classes

1 : 10 (combined administration)

3 : 13 (not combined administration)

Providing all 4 & 5 years old children 
Annual operating

   8,600 (7.8)

Early years total    15,700 (14.6)

Total provision 107,900 (100)

Adapted from Deacon,18) Department for Education, 26) and Clarke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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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을 최소화하는 데 힘썼다.35)

신노동당은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협력관계, 이용자참

여, 관리형 정부라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로 정책방

식을 변화시켰고, 이는 SSCCs 프로그램에 잘 드러난다.32) 

SSCCs는 교육기술부와 노동연금부의 아동 보육 프로젝트로 

중앙정부에서 프로그램의 기본틀을 제공하지만, 실제적인 집

행은 지방정부에서 한다.36) 지방정부는 부모와 민간자원봉사

기관, 1차진료위원회, 일자리센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센터

가 세워질 지역을 결정하고 법정기관과 함께 지역 내 수준으

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한다.36) 이때 프로그램은 지역

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 또는 지역사회의 특별한 

요구에 의해서 시행되기도 한다. 재정은 중앙정부 보조금과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처음 시행한 해인 1999년

부터 2002년까지는 정부에서 4억 5천 2백만 파운드가 지원되

었고, 2004년까지 12억 파운드가 지원되는 등 점차적으로 예

산이 증가하고 있다.37) 뿐만 아니라 지역정부도 지역 내에서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정을 조달하고 있다. SSCCs의 평

가와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평가기관(Ofsted)과 자격 

및 교육과정 관리국(QCA)으로, 지방정부는 기관 평가에 책

임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36)

영국 정부는 SSCCs를 통하여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

하여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썼다. 양질의 

교육/보육 시스템은 1년에 48주, 1주일에 5일, 1일 최소 10시간 

이용이 가능하다.38) 아동의 교육적 발전을 위해 공인된 교사

가 투입되는 것은 물론, 3-4세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취학 전 교육을 준비하고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도울 뿐 

아니라 언어 및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맡는다.37) 이외에도 온 

가족 지원 프로그램으로 부모 상담, 전문가 상담, 아버지 교실 

등을 제공하고, 건강 검진, 영양, 모유수유, 출산 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33) 또한 

취업을 위한 일자리 센터와 훈련 센터까지 연결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아동

을 불시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을 위한 보육센터로서의 역할

도 한다(Fig. 1).33)

SSCCs는 이상적인 보육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한

계점이 있다. 먼저, 가족문제가 복잡하거나39) 가족박탈이 심

한 경우는 개입효과가 낮았다.40) 둘째,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과 다양한 기관이 개입하다 보니 협력과 관련된 갈등이 문제

시 되었다.39,41-43) 셋째,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감소로 2012년

에는 47개의 SSCCs가 문을 닫았고,44) 2014년에는 60% 이상

의 SSCCs가 상당한 재정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의 SSCCs에서는 교사 숫자를 줄여야만 했다.45)

그럼에도 불구하고, SSCCs는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관계, 

경제적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지원, 학교를 SSCCs의 장으로 

확대, 훈련된 아동전문가 양성과 고용주들의 아동보육 참여

라는 성공요인을 토대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들을 창출하

였다.18) 행동장애아동들의 문제 행동들이 성공적으로 개선되

었고,39) 부모권한 부여 및 양육기술 향상으로41) 서비스를 이용

한 부모들은 대부분 만족하였다.46) 뿐만 아니라, 0-3세 아동 

증가, 부모가 무직인 가구 또는 급여수급가구의 아동 비율 감

소, 심한 상해를 입은 아동 비율 감소, 아동복지 등록률 증가 

등 아동과 가족 관련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47)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들 때문에 영국

정부는 SSCCs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취약한 시기인 만 2세

까지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고, 부모와 자원봉

사자의 참여를 늘리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45,46)

5. 우리나라 빈곤가정 아동 대상의 ‘Dream Start Program’

빈곤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48) 아동의 낮은 학업수행, 학업 중퇴, 건강 및 행동 문제

와 관련이 높으며,49) 언어 및 인지기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50) 결정적 발달 시기인 초기 아동기의 가난은 지속적

으로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기 가족들에게 도움

을 주는 것은 장단기적으로 아동의 학업 수행, 도덕성과 사회

성, 적응,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51,52) 

특히, 영유아기에 조기개입을 하게 될 경우 빈곤으로 야기되

는 문제를 예방하여 투자대비 산출효과가 높고,53) 일반 아동

에 비해 문제행동을 지닌 아동에게 열 배 넘게 지출되는 사회

적 비용을 줄 일 수 있다.48)

Fig. 1. Integrated service for children & families of Sure Start Chil-
dren’s Centres. Adapted from Glas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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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한국형 

포괄적 빈곤아동 조기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희

망스타트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다. 시범 사업을 토대로 2008년

부터는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DSP가 시작되었다(Table 2).54) 

저소득층 자녀의 사회성, 학습능력, 건강, 영양 수준 개선을 

위한 통합서비스 정책을 표방하였으며, 해외의 유사 프로그

램, 즉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캐나다의 Fair 

Start, 뉴질랜드의 Family Start, 호주의 Best Start 등을 참조

하였다.55) 가족해체 증가, 가족기능 약화 및 사회양극화의 심

화로 인한 빈곤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저해 예방, 빈

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한 빈곤세습 고리 단절, 인적 

자본 축적으로 향후 사회비용 절감효과 기대,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 등을 목표로 하였다.55) DSP는 아동복

지법 제37조56)에 근거하여 0세(임산부)에서 만 12세(초등학

생 이하)까지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그리

고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 권리 및 발달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영양교육(올바

른 식습관), 인터넷중독 예방, 소방 및 안전교육, 아동권리교

육, 학대 및 (성)폭행예방 교육을 필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

다.55) 2007년 16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현재 217

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시군구별 3억 원(국비 100%, 서울 2억 

원) 기준, 시군구 사업 환경을 반영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으

며, 신규지역의 경우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55)

6. SSCCs와 DSP의 비교분석

SSCCs와 DSP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향후 DSP 혹은 전국적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함에 있

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Table 2).

첫째, 사업 추진 방식의 차이이다. SSCCs의 경우 중앙정부

가 재정지원을 분담하고 감독기능을 하지만, 전반적인 사업내

용과 재정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한다.36)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57) 빈곤 

아동을 돕기 위해 2004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협력하

여 위스타트(We Start)가 생겼고, 2007년 보건복지부 주도하

에 DSP가 개소되었으며, 교육부 주도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

역사업이 시행되었다. 이와 별개로 통일부는 새터민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제도, 여성가족부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를 통하여 사회 빈곤계층 아동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등 여

러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비통합적으로 운영되었다. 따라

서 특정 아동들에게 여러 부서의 서비스가 중복 지원되거나 

서비스가 필요한 또 다른 아동들이 소외되기도 한다.20,58)

둘째, 서비스 수혜 지역선정과 대상자 기준이 다르다. SSCCs

의 경우 경제수준 하위 30% 지역, 소득 하위 20% 계층의 아

동과 가족, 그리고 1인당 지원금액을 명시하여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DSP의 경우 가구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 없이 모든 아동이 포함될 수 있어서 사실상 

대상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54) 지역별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 예산분배를 하게 되어 서비스가 꼭 필요한 아동들이 

누락되기도 한다.58)

셋째, 사업의 지속성과 인력 구성에 대한 차이이다. SSCCs

는 센터당 약 20명의 직원이 있으며, 그 중 5명은 SSCCs의 정

규직원이고 15명은 지역사회 특정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로 

SSCCs에 주 1-2일 정도 파견근무를 한다. 반면, DSP는 센터

당 공무원 3명(건강, 복지, 보육 담당 각 1명), 서비스전문요원 

3명(건강, 복지, 보육담당 각 1명)으로 구성된다. DSP의 사업 

담당자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보건복지 부분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고 잦은 보직변경으로 서비스의 연속성도 부족하다.58) 

또한 건강, 보육, 복지 영역별 전문자격을 가진 서비스 전문 요

원은 계약직 형태(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어 불안정한 

처우로 전문적인 서비스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54)

넷째, 사업 정책 운영방식의 차이다. 영국은 중앙 정부의 역

할을 축소하고 사회복지의 민-관 협력관계를 이루어, 지방정

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통합적 관리 형태로 운영하는 목표지

향적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20,58)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정부 중심의 평가인증제도로 보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

극적, 방어적 전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DSP 활성화에 한

계가 있다.20)

다섯째, 지역 프로그램들과의 연계성 여부이다.54) DSP는 

특히 취약계층 영유아들의 예방적 조기개입을 강조하지만, 현

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절반 이상은 초등학생들로 영

유아들에게는 한정된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54,58) 3세 미만 

아동들의 경우 주된 문제는 경제적 문제를 포함하여 양육자

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DSP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실

질적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55) 따라서, SSCCs가 지역 

프로그램들과 연계를 통해 성공을 이룬 것처럼 지역내 관련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소아정신과 의사를 비

롯한 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여섯째, 사업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

육진흥원에서 시행한 2013년 DSP 사업 효과성 연구 결과59) 

영유아의 운동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을 포함한 전반적 

발달 상태가 촉진되었고, 초등학생들은 학교성적, 학교적응, 

사회성, 자아 존중감과 부모 애착이 모두 향상되었다. 뿐만 아

니라 서비스 기간이 길수록 효과는 더 컸고, DSP에 참여한 

부모와 가족들도 심리적 안녕감,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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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고 양육 스트레스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59)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DSP 사업

에 참여한 영유아와 아동의 주요발달에 긍정적 변화가 관찰

되었고, 아동 생활태도 향상 및 부모 양육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0,61) 단, 보건복지부의 사업평가 

대상자 수가 매우 적어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

렵다. 영아 대상 평가의 경우 181개 기존 사업 시행 지역에서 

867명, 신규지역 예비 DSP 참여대상자는 22개 지역 94명이었

다. 유아의 경우도 기존 참여자 1,794명에 신규 대상자 139명

이었다. 또한 보육 교육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보육

에 적절한 연령을 정하기 위한 평가는 전혀 없었다. 영국에서 

영유아 보육정책의 적정연령 평가를 위해 시행한 EPPE24)에

서는 인지발달을 위해서는 만 3세부터 유아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으나 DSP에서는 이와 유사한 평가가 

없었다.

이와 같이 영국의 SSCCs와 우리나라의 DSP는 크게 보면 

저소득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3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DSP의 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3세 미만 영유아 대상의 

보육과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 소아청소년

정신과전문의사 입장에서 볼 때,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돌봄

이 불가피한 경우 어떠한 형태의 영유아 보육서비스가 적절한 

가에 대한 장기적 심층 연구가 추가되어야 한다.

결      론

전통적으로 영국은 아동 교육과 보육의 책임을 기본적으

로 가정과 부모에게 두어 영유아 보육체계 지원에 보수적 입

장을 고수해왔으나 20세기 청년층 감소와 여성 취업인력 증가

로 보육체계의 변화 필요성에 관심이 모아졌다. 1998년 ‘국가

유아보호전략’을 발표하며 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이 확대되었

다. 특히 모든 아동에게 사회적 배제를 없애고 평등한 출발을 

보장하고자 SSCCs을 시행하였다. SSCCs는 영국 내 하위 

20% 계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포함

하여 보건, 복지, 문화 및 양육자까지 아우르며,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육아정책을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장기적 저출산과 그에 따른 생산인구 저하

가 지속되면서 타개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전국민 대상 

영유아무상보육정책이 시작되었다. 한편 2007년부터 한국형 

포괄적 빈곤아동 조기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DSP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SSCCs와 우리나라의 DSP는 저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내용 면에서 다

소 차이가 있으며, 특히 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프로그램

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영국의 보육정책 중 특히 SSCCs와 우리나라의 DSP를 비

교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영유아 보육정책의 장

점과 약점은 물론,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

육정책의 평가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도출하였다.

중심 단어：영국 ·한국 ·보육 ·정신건강 ·빈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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